
거 소 투 표 신 고 서

귀하께서는 통ㆍ리ㆍ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, 거소

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

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신고서는 2023년 3월 18일 오후 6시까지

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

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3년 3월 17일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

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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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신청(전국동시지방선거 제외) 신청 □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 일

신고인  

구ㆍ시ㆍ군의 장 귀하

주: 1. 이 서식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.

2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
3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

명을,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

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

적습니다.
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5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

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.

6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

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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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소투표신고서 재중 우편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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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편 요 금

수취인후납부담

※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
전일(2023. 3. 17.)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